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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 법 령

○ 복지  제 조 리전담 관  치 운  등23 2( · ) 

① 노인  능 과 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  체계  행  ·  

담 이  노인일자리 담 이라 다  다  각   다( " " ) .  

노인인 개 노인일자리개 보 사업 조사사업 보  사 1. : · , , ·

업 그램인증 평가사업 등  지원 는 , ·

노인일자리지원 지역사회 등에  노인일자리  개 지원 창업    2. : · , ·

노인에  재  생산 매 등  직  담당 는 ·

노인취업알 노인에게 취업 상담  보를 공 거나 노인일자리를 알 3. : 

는 

국가 또는 지 자 단체는 노인일자리 담  운 거나 그 운  ·② 

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탁   있다· .  

노인일자리 담  운  또는 탁에 여 요  사항  통·③ 

 다. 

항  노인일자리지원  시   인 에   등  보건복지부1 2④ 

 다. 

복지  시행령 제 조 리전담 관  치 운  등17 3( ) ○ ㆍ

① 법 조 항  규 에 여 보건복지부장  앙노인일자리 담23 2 2 , 

지 자 단체  장  지역노인일자리 담  운   있다· . 

지역노인일자리 담  업 는 다  각  같다.③ 

지역 특 에 합  노인일자리  개   보 1. 

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는 노인  훈 2. 

노인일자리  참여자에  사후 리 3. 

노인인  데이 베이스  구축 지원 4. 

그 에 지 자 단체 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여 탁  사항 5. 

④ 노인일자리 담  운 에 여 요  부사항  보건복지부장 이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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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  시행령 제 조 리전담 관  운 탁 등17 4( ) ○ 

보건복지부장   지 자 단체  장  법 조  규 에 여 노인일23 2① 

자리 담  운  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  실시  경험이 있고 

노인일자리  담인  등  갖춘 법인 단체에 탁   있다· . 

항  규 에 여 노인일자리 담  운  부 또는 일부를 탁1② 

고자 는 경우에는 탁  사 탁조건 탁  법 탁신청 차 · · ·

 신청  등  탁  인  페이지 등에 주 이상 공고 여야 다2 .

노인일자리 담  운 탁 등에 여 요  부사항  보건복지부장③ 

이 다. 

복지  시행규칙 제 조 리지원 관  시   력 준2 ( ) ○ 

법 조 항에 른 노인일자리지원  시   인   별  23 2 4 1 2

 같다. 

복지  시행규칙 별표1 2 ○ 리지원 관  시   력 준 제 조 관련( 2 )

시  1. 

가 시  종  . 

사 실 상담실 또는 실 실 이상    1) , : 1

    2) 노인일자리 사업장 식료품 또는 공산품 등  조 매나 스  공 등( ㆍ   

해당 노인일자리 사업 동에 요  공간  말 다 개 이상   ): 1

나 시  규모 가목   시  면  합  시  연면 이 이  . : 1) 2) 100㎡ 

상일 것 

인  2. 

가 인 노인일자리지원  장 명과 상근 는 직원 명 이상   것  . : 1 4

나  . 노인일자리지원  장  자격 노인일자리지원  장  다  어느 나에:  

해당 는 사람일 것

사회복지사업법 에 른 사회복지사  이상  자격증 소지자     1) 2「 」

사회복지사업법    2)「 」에 른 사회복지사업에  이상 종사  경 이 있는 사람5

앙행   지 자 단체나 앙행   지 자 단체 부        3) 

   업 를 탁  단체가 취업  지원  여 시행 는 일자리 사업  ㆍ

   에   이상 종사  경 이 있는 사람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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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  제 조 사회복지시  치34 ( )○ 

① 국가나 지 자 단체는 사회복지시 이  시 이라 다  운   있다( " " ) . ㆍ

국가 또는 지 자 단체 외  자가 시  운 는 경우에는 보건복지② ㆍ

부  는 에 라 시장 군 구청장에게 신고 여야 다 다만 다. , ㆍ ㆍ  

각  어느 나에 해당 는 자는 시  운  신고를   없다. ㆍ

조에 라 폐쇄명  고 이 지나지 아니  자 1. 40 3

조 항   부  지  어느 나에 해당 는  2. 19 1 1 1 2 1 8

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시  운 는 자는 보건복지부  는 재 회계에  ③ ㆍ ㆍ

에 라 시  명 게 운 여야 다. 

항에 라 국가나 지 자 단체가  시  요  경우 사회복지법인1④ 

이나 리법인에 탁 여 운 게   있다. 

항에 른 탁운  간  법 등에 여 요  사항  보건4⑤ ㆍ

복지부  다. 

사회복지사업  시행규칙 제 조 시  탁 준  제 항 21 ( ) 1○ 

① 법 조 항에 라 국가 또는 지 자 단체가  시  탁 여 운34 4

고자 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여 탁자를 탁자  재  , 

능 공신 사업 행능 지역간 균 분포  조 에 른 평가결과, , , 27 2

평가를  경우에 다 등  종합  고 여 여야 다( ) . 

사회복지사업  시행규칙 제 조 시  탁 제 항 21 2( ) 2○ 

항  규 에  탁계약 간   다1 2 5 .② 

○ 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  민간 탁에 관한 조례 제 조민간 탁 상사무  준제 항4 ( ) 1

① 구청장  법 이나 조 에  소 사   조사 검사 검 리업  등 주민· · ·  

권리  직  계 지 아니 는 다  사 를 민간 탁   있다· .

단  사실행 인 행 작용  1. 

능 이 히 요구 는 사  2. 

특  지식이나  요 는 사  3. 

타 시 리 등 단 행  리사  4. 

○ 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  민간 탁에 관한 조례 제 조민간 탁 사무내용 제 호 제 호7 ( ) 1 , 7

노인 장애인 여 아동 청소  등 복지시  운 에  사1. · · · ·

그 에 조  에 합  사  구청장이 요 다고 인 는 사7. 4


